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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 산  가  정  법  원

가    사    부

심          판

사       건        2015느합200043 여분결 상속재산분할심

청  구  인        A (1949 생, 남)

                   주소  부산

                   소송 리인 변 사

상             1. B (1959 생, 남)

                   주소 울

                   2. C (1961 생, 여)

                   주소 울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3. D (1964 생, 여)

                   주소 울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4. E (1966 생, 남)

                   주소 울 

                   5. F (1942 생, 여)

                   주소  부산

                   6. G (1943 생, 남)

                   주소 양산시

                   7. H (1952 생, 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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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주소 양산시 

                   8. I (1954 생, 남)

                   주소 부산

                   9. J (1990 생, 여)

                   주소  부산

                   10. K (1993 생, 남)

                   주소  부산

사 건 본 인        갑 (1913 생, 남)

                   등 지 부산

                   2014. 12. 사망

주       문

1. 청구인  여분  30%  한다.  

2. 별지 목  재 각 부동산  청구인  소  분할한다. 

3. 청구인 , 상  B, C, D, E에게 각 5,035,287원, 상  F, G, H, I에게 각 

20,141,148원, 상  J, K에게 각 10,075,574원  이에 하여 이 사건 심

일 다 날부  다 갚는 날 지 연 5%  에 한 돈  지 하라. 

4. 심 용  각자 부담한다. 

청 구 취 

주  청구취지: 망 갑(이하 ‘피상속인’이라 한다)  상속재산에 한 청구인  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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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%  한다. 별지 목  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  청

구인  소  하 , 청구인  상  B, C, D, E에게 각 1,000,000원, 상  F, G, 

H, I에게 각 2,000,000원, 상  J, K에게 각 2,000,000원  이에 하여 이 사건 심

 일 다 날부  다 갚는 날 지 연 15%   계산한 돈  지 하라.  

 청구취지: 피상속인  상속재산에 한 청구인  여분  50%  한다. 청구

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한 상 들  지분 , 상  B, C, D, E  각 1/56 지

분 , 상  F, G, H, I는 각 4/56 지분 , 상  J, K  각 2/56 지분  상속재산분

할  원인  한 소 권이 등 차를 이행하라. 

이       유

1. 인 사실

  가. 피상속인  1938. 1. 12. **  인하여 슬하에 자  청구인, 상  F, H, I

 1, 2, 3  었다.

  나. 상  B, C, D, E  1  자 들이고, 상  G는 2  남편이며, 상  J, 

K  3  자 들이다.  

  다.  **는 2000. 3. 9., 1  2010. 9. 1., 2는 2010. 4. 19., 3  2015. 1. 

18. 각 사망하 다.     

  라.  피상속인  2014. 12. 24. 사망하 고, 당시 합계 201,411,480원원 상당  이 사

건 부동산  가지고 있었다.  

  [인 근거] 갑 1, 2, 7 내지 16 증(가지번  있는 것  각 가지번  포함, 이하 같

)  각 재, 심  체  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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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여분결  청구에 한 판단 

  가. 주장 

  청구인  피상속인  간 부양하고, 피상속인  하여 이 사건 부동산  보 , 

리를 하여 므  피상속인  상속재산에 한 청구인  여분  상속재산  50%

 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.  

  나. 단 

  살피건 , 갑 3, 22 내지 24, 26 증  각 재에 심  체  취지를 종합하여 알 

 있는 다 과 같  사  즉, 청구인  1996. 11.경부  이 사건 부동산에  피상속인

과 함께 거주하면  피상속인  돌보아  ,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한 공사

   등  부담하 도 한 , 청구인  처 **는 2011. 2. 28. 부산 도구 

**동 마 회 부  피상속인  모  것에 해 효행상  도 한 , 청구인이 피

상속인  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  임차인에게 임차보증  10,000,000원  하

도 한  등  종합하여 보면, 청구인이 피상속인  특별히 부양하 거나 피상속인  

상속재산  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여하 다고 이 상당하고, 나아가 상속재산  

가액, 그 여 법과 도,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 계 등 이 사건 심 에 나타난 여

러 사  종합하여 청구인  상속재산에 한 여분  30%  한다.

3.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

  가. 상속재산 

   피상속인  상속재산 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있다. 나아가 청구인  이 사건 부동

산에 한 임 보증 채 를 상속재산 분할 상 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, 피상속

인 사망 당시  같  채 를 부담하고 있었  인 할 만한 증거가 없 므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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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장  아들이지 아니한다. 

  나. 상속인  법  상속분 

    인 사실에 하면, 청구인과 상 들  피상속인  공동상속인들이고, 그 법

상속분  상  B, C, D, E이 각 1/28, 청구인, 상  F, G, H, I는 각 4/28, 상  

J, K  각 2/28이다.  

  다. 특별 익 인  여부 

   청구인 , 피상속인이 상  G에게 22,000,000원, 상  H에게   23,400,000원, 

상  I에게 22,235,000원  각 증여하 므  이는  상 들  특별 익에 해당

한다고 주장한다.  

   살피건 , 갑 5 증  1 내지 6  각 재에 하면, 피상속인이 상  G에게 

1993. 8. 22. 2,000,000원, 2003. 9. 2. 20,000,000원 , 상  H에게 1995. 4. 27. 

2,000,000원, 상  I에게 1995. 4. 25. 1,000,000원, 1997. 3. 12. 5,000,000원, 1997. 

12. 11. 7,235,000원 등  이체한 사실  인 할  있다. 그러나  인 사실만  

피상속인이  원  증여한 것이라고 단 할  없  뿐만 아니라, 피상속인  생

 자산, 입, 생 , 가 상황  공동상속인들 사이  평 등  고 하여 볼  

 원 이체가 장차 상속인  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 그  몫  일부를 

미리 주는 것이라고 보 도 어 다. 라  청구인   주장  아들이지 아니한다.  

 

  라. 구체  상속분  산  

   (1) 간주상속재산가액: 140,988,036원[=201,411,480원(상속재산가액) - 60,423,444원

(청구인  여분, 201,411,480원 × 30%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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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장      사         

사         희

   (2) 구체  상속분 

    (가) 청구인: 80,564,592원[=법 상속분 20,141,148원(140,988,036원 × 4/28) + 

여분 60,423,444원] 

    (나) 상  B, C, D, E: 각 5,035,287원(=140,988,036원 × 1/28)

    (다) 상  F, G, H, I: 각 20,141,148원(=140,988,036원 × 4/28)

    (라) 상  J, K: 각 10,070,574원(=140,988,036원 × 2/28)

 마. 분할 법

  당사자들  사, 상속재산  이용 황  분할  편  등  고 하여, 이 사건 부

동산  청구인에게 부 귀속시키고, 청구인이 산  상  B, C, D, E에게 각 

5,035,287원, 상  F, G, H, I에게 각 20,141,148원, 상  J, K에게 각 10,075,574원

 지 하게 함이 상당하다.  

4. 결론

 그 다면 청구인  여분 청구,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하여  같이 하  하

여 주 과 같이 심 한다.

2016.  11. 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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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지       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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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

부산 도구 소재 토지   지상 3  건  끝.


